
붙임2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

관계인 진단기관 등

신청 1. 진단 신청
→

←
1. 접수

(진단 일정 등 통보 : 10일 이내)

⇩ ⇩

화재

예방

안전

진단

의 

실시

및 

협조

2. 조사 등 협조

↔

2. 위험요인의 조사

가.자료 제공 및 제출

↓

나.현장 안내·입회

↓

다.예방‧대비‧대응태세 수립 

가.자료수집 및 분석

↓

나.현장조사 및 점검

↓

다.예방‧대비‧대응태세 평가

⇩ ⇩
3. 위험성 평가자료 제출

가.성적서, 성능확인서 등 
⇨ 비상

대응

훈련

평가

⇦
3. 위험성 평가

가.화재위험성평가

(정성적, 정량적)

나.등급 확인 ⇦ ⇨ 나.등급 산정 

⇩ ⇩
대책

수립
4. 위험성감소대책의 확인
(시정·보완 및 권고사항)

4. 위험성감소대책의 수립
(시정·보완 및 권고사항)

⇩ ⇩
결과 5.결과 확인 ←

내용설명
5. 진단 결과 검토

⇩ ⇩
보고 6. 보고서 수령 ←

제출
6. 결과 보고서 작성·제출

⇩
조치 7. 보수․보강 조치 ←

조치명령

7.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 가. 보수‧보강 조치 명령

 나. 이행 여부 확인

※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행정규칙은 제정 중


